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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형사소송법 기출 및 판례 총정리

[기출문제]

제1편  서   론

1.다음 <보기>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24. 해경간부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 일사부재리의 원칙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증거재판주의
㉧ 전문법칙
㉨ 강제수사법정주의
㉩ 피의자 가족 등이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는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정답3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평시 상태
의 대한민국 내에서 공무집행 중 저지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③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법 시
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고 구법에 따라 이미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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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며, 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직
무부수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수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② 대판 2006.5.11, 2005도798
③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형사소송법 2007년 개정부칙에 의하면, 개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 신법이 적용되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칙 제2조)라고 규정함으로써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
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판 1992.9.22, 91도3317).

정답2

3. 형사소송의 법원(法源), 이념 및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
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②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되는 헌법은 수사절차에 대하여 강제수사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③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
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法
源)이 된다.

④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 및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295조)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대결 1988.11.16, 88초60
②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수사절차에 대하여 강제수사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③ 헌법 제108조
④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제294조, 제295조 참조).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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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

제 1장  수 사

1. 다음 중 범인식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해경승진

① 범인식별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
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
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

③야간에 짧은 시간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
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를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인한 것이라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④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② 대판 2008.1.7, 2007도5201
③ 대판 2001.2.9, 2000도4946
④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
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대판 2009. 6.11, 2008도
12111).

정답4

2.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해경간부
①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②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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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④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
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
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11, 2014도7976).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③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2014.2.27, 2011도13999).
④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의심되는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2.9.13, 2010도6203).

정답2

3.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간부

㉠고소는 어떤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의 정도는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족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일
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권자
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고소
는 유효하나,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지 않다.

㉣친고죄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 甲의 고소기간은 甲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A
가 변호사 乙을 선임하여 乙이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기간
이 기산된다.

㉤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의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조정성립 후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라도 고소를 취
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

㉠○：대판 1984.10.23, 84도1704
㉡○：대판 2022.5.26, 2021도2488



- 5 -

㉢×：그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 하여도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그 조서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고소요건은 
구비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66.1.31, 65도1089).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하며(대판 1987.6.9, 87도857), 
대리고소인이 한 고소기간은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판 
2001.9.4, 2001도308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2004. 3.25, 2003도
8136).

정답1

4.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②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
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
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③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
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이 고소 및 고소취소에 대하여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해석에 의한 보충이 필요한 입법의 불비이자 법률의 
흠결에 해당한다.

① 대판 2022.5.26, 2021도2488 ② 대판 2015.11.17, 2013도7987 ③ 대판 2012.2.23, 2011도17264
④형사소송법이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외에 다른 근거규정이나 준용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소 및 고소취소
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는 법원칙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판 2023.7.17,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정답4

5.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업자 甲은 다른 사업자 乙, 丙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데, 
2021. 5.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인지하여 조사한 후 甲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乙과 丙에 대
하여는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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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이 甲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였다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甲에 대한 고발은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233조의 준용에 의하여 乙, 丙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가 2021. 5. 20. 甲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이후 甲이 2022년도에 다시 공정거래법상 금
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甲의 2022년도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검찰에 고발하였더라도 甲의 2020년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甲에게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라 甲을 고발하였더라도, 해당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
서 취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5.2.24, 94도252).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법 위반행위
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도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 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공정거
래위원회의 甲에 대한 고발은 乙, 丙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판 2010.9.30, 2008도4762).
㉢○：대판 2009.10.29, 2009도6614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2015.9.10, 2015도3926).

정답1

6.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순경 1차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
이 있고,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도 적용된다.

㉣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충분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甲
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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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9.7.23, 2009도328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4.4.26, 93도1689).
㉣○：대판 1981.1.13, 80도2210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
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대판 2012.2.23, 2010
도9524).

정답1

7.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
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③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그 수신범위를 한정하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그 시청자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인 수신인에 해당하
고, 이러한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A가 비공개 조치를 한 후 인터넷개인방송을 하는 가정에서 A와 잘 아는 사이인 甲이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하거나 시청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甲을 배제하는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甲의 시청 사실을 전제로 甲을 상대로 한 발언을 하기도 하는 등 
계속 진행을 하였더라도, 甲이 해당방송을 시청하면서 음향․영상 등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① 대판 2010.10.14, 2010도9016
② 대판 2022.8.31, 2020도1007
③ 대판 2022.10.27, 2022도9877 
④방송자가 이와 같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그 제3자를 배제하
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22.10.27, 2022도9877).
정답4

8.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간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신문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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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는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서를 열람하거나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이 없음에
도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
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없이도 영상을 녹화할 수 있으나, 다만 미리 영상녹
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해
야 한다.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제244조의 3 제2항).
②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③ 헌재결 2017.11.30, 2016헌마503
④ 제244조의 2 제1항
정답1

9.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진술거부권의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참고인
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
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
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
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
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
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①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판 2014.4.30, 2012도725).
② 제244조의 4 제3항 ③ 대판 2015.4.23, 2013도3790④ 대판 2014.7.10, 2012도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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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간부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

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없
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③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체포사유로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
다.

④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96조의 2
② 제200조의 4 제3항
③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유는 아니다(규칙 제95조 참조).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규칙 제95조)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

록번호 등, 직업,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인치구금할 장소
7. 법 제200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
④ 제85조 제1항, 제200조의 6
정답3

2.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
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
사는 사법경찰관이 반환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배우자가 체포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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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후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구속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

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수사준칙 제35조 제1항․제3항

② 동 준칙 제34조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후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 2).
④ 규칙 제96조의 3

정답3

3.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
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
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③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사서류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
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④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다.

① 제200조의 5
②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는 제217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않는다.
③ 대판 2010.10.28, 2008도11999
④ 대판 2001.9.28, 2001도4291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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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순경 1차

甲은 2022. 1. 10.경 관할법원에 피해자 A를 상대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그 법원 
판사로부터 위 신청서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A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 2023. 3. 10. 15：00경 甲이 운영하
는 회사 사무실에서 甲을 사기죄로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고, ‘A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기재된 
수첩(증 제1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P는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甲을 조사하였고,甲은 “자신의 집에 A가 자신을 무고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P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3. 3. 11. 16：00경 
甲과 함께 甲의 집으로 갔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甲이 A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기재된 통장(증 제2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甲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속영장만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 판사는 2023.
3. 12. 17：00경 甲의 방어권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즉시 석방되었
고, P는 위 통장(증 제2호)만을 환부하였다. 이후 甲은 위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
①만약 위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甲이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② P가 통장(증 제2호)을 환부한 후에도 수첩(증 제1호)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③ P가 통장(증 제2호)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④ 만약 검찰송치 전 P가 甲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다면,
甲이 외국으로 출국하려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P는 甲을 위 사기 혐의를 이유로 재
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① 대판 2004.6.24, 2002도4151
②수첩(증 제1호)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의한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217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217조 
제3항). 따라서 P가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데(제217조 제1항), 
P가 통장(증 제2호)을 압수한 것은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위법하다.
④ 제200조의 4 제3항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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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순경 1차

①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
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④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①구속적부심문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례
(대판 2004.1.16, 2003도5693)에 의할 때,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제201조의 2 제2항
③ 규칙 제96조의 15
④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 2 제8항).

정답4

6.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
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다음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③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는 이를 할 수 없

다.
④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

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54조 제1항

② 제403조 제2항
③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제101조 제1항, 제209조),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경우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따른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구속집행정지를 할 경우에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구속집행정지 통보
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62조).
④ 규칙 제57조 제1항

정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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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24. 경찰간부
㉠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이 직권

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

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헌재결 1997.3.27, 96헌바28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
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결 2000.11.10, 2000모134).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 2 
제1항).
㉣○：제201조의 2 제7항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14).

정답4

8.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
인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②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의 관
할 규정에 위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공소장의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
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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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
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2024.5.23.2021도6357 전원합의체)- 대법
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만를 의미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② 대판 1990.6.8, 90도646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에도 구속기간은 진행된다는 종전의 규정하에서 나온 판례인데,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현행법(제92조 제3항)하에서는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되면 구속기간의 
진행도 정지되므로, 이제는 그 의미를 잃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출제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상대적으로 골라
야 하는 객관식문제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대결 1972.2.18, 72모3
④ 대판 1986.10.14, 86도588
정답  ①(출제당시)

9.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 관계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②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
하여 변호인이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된다.

③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고, 이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혐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④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
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증거의 배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증거에
서 제외함을 뜻하는 것이다.

① 대판 2022.6.30, 2021도244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22.6.30, 2021도244).
③ 대결 1996.6.3, 96모18
④ 대판 2007.12.13, 2007도7257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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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
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
를 기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③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데, 석방된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④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① 제214조의 2 제1항
② 제214조의 2 제3항․제8항
③석방된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제214조의 3 제2항).
④ 대결 1997.8.27, 97모21

정답3

11.보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 보석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이므로, 이를 보석불허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는 설시라고 할 수 없다.

②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③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④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그 결정 등본이 검사에게 송달되자, 검사가 그 결
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하였다면, 항고심이 이에 기하여 제1심의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대결 1991.8.13, 91모53
②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결 1990.4.18, 90모22).
③ 대결 1997.11.27, 97모88
④ 대결 1997.4.18, 97모26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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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24. 경찰간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대부분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
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인 이상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
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압수물 목록은 수사기관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
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
으로 교부해서는 안 된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와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
적․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
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의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해당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의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
보를 압수한 경우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집행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
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
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판 
2021.11.25, 2019도7342).
㉡×：압수물 목록은 수사기관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대판 2009.3.12, 
2008도763),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
을 교부해야 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7도13263).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
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22.1.27, 2021도11170).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압수․수색영
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된
다. 그럼에도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해당하는 구글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구글클라우드에서 발견한 불법촬영물을 압수한 경우, 이는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압수의 범위를 넘
어선 것으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대판 2022.6.30, 2022도1452).
㉤○：대판 2018.2.28, 2017도13263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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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24. 순경 1차

①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방식
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②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
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
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더라도, 사후에 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
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
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에 적힌 ‘압수
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전자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① 대판 2014.2.27, 2013도12155
② 대판 2020.11.26, 2020도10729
③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
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
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결 2022.1.14, 2021모1586).
④ 대판 2022.6.30, 2022도1452
정답3



- 18 -

14.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간부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지위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증
거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시 피압수자에 대하여 영장을 발
부받을 필요는 없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
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자에
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겉표
지만 보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위 압수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된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대판 2017.12.5, 2017도13458

㉡○：대판 2009.3.12, 2008도763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겉표지만 보여 주었다면,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더라도 위 압수처분은 위법하다(대결 2020.4.16, 2019모3526).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결 1999.12.1, 99모161).

정답 2

15.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및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이 경우 압수할 물건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영
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면서 표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와 혐의사실이 기재
된 부분만을 보여 주고, 영장의 내용 중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 영장 제시는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의 제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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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
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④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
료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
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①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수사준칙 제38조 제2항).
② 해당 영장 제시는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7.9.21, 2015도12400).
③ 수사준칙 제38조 제5항
④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대결 1999.12.1, 99모161).

정답3

16. 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해경승진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 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방
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
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 주고 내용은 확인시켜 주지 않았
더라도,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압수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③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
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
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별도로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작성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의자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며,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압수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증거
로 할 수 없다.

①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
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7도13263).
②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 주고 내용은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면,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더라도 압수처분은 위법하다(대결 2020.4.16, 2019모3526).
③ 대판 2016.2.18, 2015도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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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며, 휴대전화
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19.11.14, 2019도13290).

정답3

17.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사법경찰관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
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
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
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제218조의 2 제1항 ② 대판 2022.1.27, 2021도11170 ③ 대판 2015.1.22, 2014도10978
④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22.1.27, 2021도11170).

18.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순경 1차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고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에 의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②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압수․수색영
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곳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따로 영
장을 제시하지 않고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④甲이 사법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
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사법경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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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대결 1999.12.1, 99모161
② 대판 2020.11.26, 2020도10729
③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
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판 2009.3.12, 2008도763).
④ 대판 2021.7.29, 2020도14654

정답3

제3장  수사의 종결

1.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간부

㉠ 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필요는 
없으나, 불송치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
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제245조의 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 7 제1항).
㉡○：수사준칙 제62조 제1항 ㉢○：헌재결 2003.3.27, 2003헌마21, 헌재결 1992.10.1, 91헌마169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결 2010.5.27, 2010헌마71).

정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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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소방간부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
지를 수행한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고소․고발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수사처에 공소권이 부여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

건의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① 공수처법 제2조, 제3조 ② 동법 제5조 제1항 ③ 동법 제5조 제3항
④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1항). ⑤ 동법 제26조 제1항

정답4

제5장  공소제기

1.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이므로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즉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야 한다.

②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예비적 공
소사실만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다.

③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법원은 공소
장 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④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
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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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대판 1983.6.14, 83도293).
②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
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6.5.25, 2006도1146).
③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판 2006.4.28, 2005도4085).
④ 대판 2021.12.30, 2019도16259
정답4

2.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
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②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유효한 이의제기가 있었더라도 법원이 공판절차 초기 
쟁점정리 과정에서 범죄 구성요건과 상관이 없어 심리하지 않겠다고 고지하고 증거조사 등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공소장 기재 방식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
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규칙 제118조 제2항
② 대판 2017.11.9, 2014도1519
③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렀
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5.1.29, 2012도2957).
④ 대판 2007.5.11, 2007도748

정답3

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9급 검찰․마약․교정․보호․철도경찰
①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

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②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 24 -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
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④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
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대판 2018.10.12, 2018도6252
② 대판 2006.12.8, 2006도6356
③ 대판 2015.2.12, 2012도4842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5.6.24, 2015도5916).

정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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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1.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9급 검찰․마약․교정․보호․철도경찰
①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

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상 제

척사유에 해당한다.
③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
다.

④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
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71.7.6, 71도974).
② 대판 1985.4.23, 85도281
③ 대결 2001.3.21, 2001모2
④ 제279조의 5 제1항
정답1

2.피고인 특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공판심리 중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 )절차에 의해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한
다. 만약 검사가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 이는 (㉡ )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 )(으)
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① ㉠ 공소장정정 ㉡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 ㉢ 결정
② ㉠ 공소장변경 ㉡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는 경우 ㉢ 판결
③ ㉠ 공소장변경 ㉡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 ㉢ 결정
④ ㉠ 공소장정정 ㉡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는 경우 ㉢ 판결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검사는 공소장
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
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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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1993.1.19, 92도2554).
정답4

3.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진술거부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이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
3744호) 제5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호를 사고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
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조사를 할 수 있
다고 규정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공직선
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의 2에서, 선거범죄 조사와 관
련하여 관계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작성․수집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는 증거능
력이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진술거부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이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대판 2001. 3.9, 2001도192).
㉡○：대판 2011.11.10, 2010도8294
㉢○：헌재결 1990.8.27, 89헌가118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272조의 2 제7항을 신설(2013. 8. 13)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피조사
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4.1.16, 2013도5441).

정답3

4.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4. 9급 검찰․마약․교정․보호․철도경찰
①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

에도 적용된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③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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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① 헌재결 2015.2.26, 2012헌바435

② 헌재결 2003.11.27, 2002헌마193
③ 헌재결 2013.7.25, 2012헌바63
④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헌재결 1990.11.19, 90헌가48).
정답4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24. 경찰승진
①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두변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

의 주장과 입증만에 의해 재판을 하게 되는 당사자처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형사소송법은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

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질적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에는 집중심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① 헌법 제27조 제3항, 제109조
②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제275조의 3).
당사자처분권주의란 소송의 종결에 관하여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원칙을 말하며, 민사소송이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식적 진실로서는 만족할 수 없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속됨이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
③ 대판 2012.6.14, 2011도5313
④ 제267조의 2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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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9급 검찰․마약수사
①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

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으나 장물보관의 범죄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가 법적 평가
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아
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
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경우,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
여야 한다.

④ 검사가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소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이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
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① 대판 2004.6.24, 2002도995
② 대판 2003.5.13, 2003도1366
③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
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대판 2003.12.26, 2001도6484).
④ 대판 2023.6.15, 2023도3038
정답3

3.증거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해경간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
할 수 있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
부한 때에는 검사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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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는 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법원이 한 때에도 그러하다.

① 제266조의 3 제1항
② 제266조의 3 제5항
③ 제266조의 4 제5항
④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에는 검사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소제
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법원이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266조의 11 제2항).

정답4

4.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9급 검찰․마약․교정․보호․철도경찰
①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

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

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

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18조 제2항).
② 제276조
③ 제277조 제1호
④ 제306조 제4항
정답1

5.증거조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4. 9급 교정․보호․철도경찰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③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

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제294조 제1항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규칙 제132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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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판 2018.3.15, 2017도18706
④ 규칙 제134조 제4항

정답2

6.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 9급 검찰․마약수사
①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통역인 甲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이 사건의 피해자
이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게임장의 종업원 甲이 그 운영자 乙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
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
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경우에도 甲이 乙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
에 있다.

①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
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12.13, 2010도10028).
②통역인 甲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11.4.14, 2010도13583).
③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위 종업원은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6.26, 2008도3300).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대판 2006.1.12, 2005도7601

정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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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소방간부

㉠甲은 10년 전 이혼한 아내인 乙이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법원은 내란수괴 등 피고사건의 재판절차에서 甲과 乙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사실의 
피해자로서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경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甲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乙의 신청은 기각할 수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 乙
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
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 甲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재판에 불출
석하자 증인을 5일의 감치에 처하여 감치시설에 유치하였다. 감치 3일차 되던 날에 甲이 증언
을 하였더라도 남은 감치기간이 경과해야만 석방된다.

㉤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甲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甲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
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증인 乙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
이 甲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甲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이혼한 전처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제148조).
㉡○：대결 1996.11.14, 96모94 ㉢○：대판 2012.3.29, 2009도11249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151조 제7항).
㉤○：대판 2010.1.14, 2009도9344
정답2

8.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③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간편하게 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을 제외한 전문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은 완화되어 적용된다.

④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제286조의 3
② 대판 2005.3.11, 2004도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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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간이화와 전문법칙 적용 완화의 특칙 이외는 일반 공판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위법수
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④ 제318조의 3

정답3

9.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해경간부

①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②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며, 배심원의 과반수의 요청

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배심원이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

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
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재판장은 판결선고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배심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도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참여법률 제44조 ② 동법률 제46조 제2항 ③ 동법률 제46조 제3항
④재판장은 판결선고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배심원×)에게 그 이유를 설명
해야 하고(제48조 제4항), 판결서에도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49조 제2항).

정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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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증   거

1.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4. 경찰승진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증거능력이 인증되

지 않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
료로서는 허용된다.

②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
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③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와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자유로운 증
명의 대상이다.

④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
는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06.12.8, 2006도6356).
② 대판 1989.9.13, 88도1114
③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23. 1.12, 2022도11163).
④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판 2010.10.14, 2010도5610).

정답2

2.다음 중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해경승진

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
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
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②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가능하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
명이 필요하다.

③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수사기관이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후에 피압수자
에게 환부하고 이를 임의제출 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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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판 2018.9.28, 2018도10447
②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1993.6.22, 
91도3346).
③ 대판 1996.10.25, 95도1473
④ 대판 2016.3.10, 2013도11233
정답2

3.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소방간부
①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③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
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④출입국사범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⑤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① 대판 2010.5.27, 2008도2344
②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
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
여야 하며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1996.10.25, 95도1473).
③ 대판 2009.8.20, 2009도4391
④ 대판 2021.10.28, 2021도404
⑤ 대판 2002.9.4, 2000도637

정답2

4.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순경 1차
①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
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
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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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 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
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① 대판 2022.6.16, 2022도364
② 대판 2023.6.1, 2018도18866
③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
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대판 2010.4.29, 2010도750).
④ 대판 2002.1.8, 2001도1897
정답3

5.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24. 순경 1차
①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

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전이어서 피
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진술의 증거능
력은 인정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③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
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의 증
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
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
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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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4.4.30, 2012도725).
② 대판 2022.11.17, 2019도11967
③ 대판 2017.11.29, 2017도9747
④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정답1

6.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9급 검찰․마약․교정․보호․철도경찰

①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
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
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
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④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① 대판 1997.9.30, 97도1230
② 대판 2014.5.16, 2013도16404
③ 대판 2008.6.26, 2008도1584
④동장 직무대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인사권자인 시장의 재선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통장이나 지역유지 등에
게 시장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시장에게 보냈는데, 시청 소속의 다른 공무원(＝제3자)이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 제3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우편을 수집한 행위는 공공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사건 전자우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자우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의 자유가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3.11.28, 2010도12244).

정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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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백 또는 그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면, 곧 이어
서 있은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
계에서도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더라도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으로 범죄사실을 자백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자백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지위에서 행한 진술을 말하며, 피의자의 지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참고인으로서 행한 진술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은 당연히 인정된다.

④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고 탄핵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
① 위와 같이 추상적인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9.11.12, 99도3341).
②자백배제법칙에서 말하는 자백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지위에서 행한 진술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지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참고인으로서 행한 진술도 자백에 해당한다.
③ 임의성은 인정되나 신빙성이 없다(대판 2007.9.6, 2007도4959).
④ 대판 2006.11.23, 2004도7900

정답4

8.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해경승진

① 감금된 피해자 A가 甲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甲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경우, 이 문자메시지의 내
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로 볼 수 없다.

② 甲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③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
당한다.

④ A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다(대판 2010.11.25, 2010도8735).
② 대판 2015.4.23, 2015도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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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판 2019.8.29,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④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정신적 상황 등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전문법칙적용이 
없다.

정답1

9.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 9급 검찰․마약․교정․보호․철도경찰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
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
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
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
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
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
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0.6.11, 2016도9367).
②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
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9.4.13, 99도237).
③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3.4.27, 2023도2102).
④ 대판 2023.6.1, 2023도3741

정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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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해경간부

㉠ 항해일지
㉡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 작성의 감정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2

11.전문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한 자의 증언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
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
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능력의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에 의하므로 만 3세 3개월 내지 만 3세 7개월 가량된 유아의 증언능력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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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
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① 대판 2008.9.25, 2008도6985
②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데, 사고 당시 만 3세 3개월 내지 만 3세 7개월 가량이던 피해자인 여아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대판 2006.4.14, 2005도9561).
③ 대판 2006.4.14, 2005도9561
④ 대판 2000.3.10, 2000도159

정답2

12.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법정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
하는 경우에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③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④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
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
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된다.

① 대판 1995.5.9, 95도535
② 대판 2019.8.29,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③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판 2005.4.28, 2004도4428).
④ 대판 2023.6.1, 2023도3741
정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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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
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증거물인 수표에 대하여 수표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
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대하여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전자기록과 출력문서
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부터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
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는 것만으로 출력된 문서의 내용을 전문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
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하는데 그친다.

① 대판 2015.4.23, 2015도2275
② 대판 2020.10.29, 2020도3972
③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대하여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전자기록과 출력문서의 동일성이 인정되
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부터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13.7.26, 
2013도2511).
④ 대판 2017.1.25, 2016도15526
정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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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순경 1차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
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
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
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
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
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
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대판 2000.2.25, 99도1252

㉡○：대판 2023.4.27, 2023도2102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23.6.1, 2023도3741).
㉣㉤×：재전문증거에 대하여 현행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00.3.10, 2000도159).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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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23. 9급 법원직

①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라도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
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
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 간주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
이다.

③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
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① 대판 2013.3.28, 2013도3
②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
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0.7.15, 2007도5776).
③ 대판 2006.11.23, 2004도7900 ④ 대판 1983.3.8, 82도2873

정답2

16.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그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는 그것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만 얻으면 충분
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

㉠○：대판 1988.11.8, 88도1628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대판 1996.1.26, 95도2526).
㉢○：대판 1989.10.10, 87도966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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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순경 1차

①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
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
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
는다.

③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
용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④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
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
더라도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대판 2016.3.10, 2015도19139
② 대판 2010.7.15, 2007도5776
③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9.10.10, 87도966).
④ 제318조 제2항

정답3

18,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
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지만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한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상실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문자 전송 내역이 첨부되

어 있는 경우 검사는 위 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인의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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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판 2005.8.19, 2005도2617
②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
31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③ 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④ 대판 1998.2.27, 97도1770

정답2

19.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간부

① 현장사진 중 ‘사진 가운데에 위치한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위 ‘현장사
진의 촬영일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었
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는 경우에
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③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
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는 정도에 이
를 필요는 없다.

④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
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
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며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촬영일자 부분에 대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다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되어 별도로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족한 것이다(대판 1997.9.30, 97도1230).
② 대판 2019.8.29,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③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4.2.21, 2013도12652).
④대판 2016.2.18, 2015도16586[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 제2항(현재는 삭제된 조문임)과 관련한 판례
이나, 그 취지는 제312조 제4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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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전문법칙 또는 그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대한민국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정한 ‘공무원
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없다.

㉡ 법원․법관의 공판기일에서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와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않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
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
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
정함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대판 2007.12.13, 2007도7257
㉡×：법원․법관의 공판기일에서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1조). 그러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대판 2014.2.21, 2013도12652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
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위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대판 
2008.7.10, 2007도10755).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과학
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제313조 제2항․제3항).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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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증거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24. 경찰승진
①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
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해당 클라우드 등
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서 석방된 후 검사가 그 석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않더라도 긴급체포 당시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
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이 되고, 그에 따른 참고
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④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소송
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대판 2021.7.29, 2020도14654
② 대판 2014.8.26, 2011도6035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검사 등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없다(대판 2013.9.12, 2011
도12918).
④ 대판 2004.1.16, 2003도5693

정답3

22.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4. 순경 1차
①증거위조죄의 적용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

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그런데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

②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



- 48 -

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④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
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
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
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① 대판 2021.1.28, 2020도2642
②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
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③ 대판 2023.6.15, 2023도3038
④ 대판 2006.3.9, 2005도8675

정답2

23, 자유심증주의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24. 경찰승진
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도 될 수 없다.

②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증거의 증명
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는 것이므로,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는 것
으로 단정한다고 하여도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하며,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④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①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
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판 2022.12.15, 2021도14234).
②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
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판 2006.3.9, 2005도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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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22.3.31, 2018도19037).
④ 대판 2013.9.12, 2013도4381

정답4

24.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족하지 않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③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
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
전하였다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④ 202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 甲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건네받은 후 甲이 
그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공소외인 A의 진술과 2020. 2. 20. 甲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
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甲이 202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
다.

① 대판 1990.10.30, 90도1939
②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대판 2002.1.8, 2001도1897).
③ 대판 2000.9.26, 2000도2365
④ 대판 2010.12.23, 2010도11272

정답2

25.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4. 소방간부
①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②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

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③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로서의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⑤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사실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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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
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① 대판 2008.2.14, 2007도10937
② 대판 2008.11.27, 2008도7883
③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로서의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한다(대판 1996.2.13, 95도1794).
④ 대판 1990.10.30, 90도1939
⑤ 대판 2000.9.26, 2000도2365
정답3

26.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9급 교정․보호․철도경찰
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②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

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
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③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
명력을 가진다.

④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
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① 대판 1988.11.8, 86도1646
②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
로써 증명이 되어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판 
1996.9.10, 96도1252).
③ 대판 1995.12.22, 95도1289
④ 대판 2023.6.15, 2023도3038

정답2



- 51 -

제3장  재    판

1.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9급 교정․보호․철도경찰
① 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에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

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법원의 특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
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
에 해당한다.

④기소 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
되어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① 대판 2016.12.15, 2015도3682
②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라 볼 수는 없다(대판 
2015.5.28, 2013도10958).
③ 대판 2008.5.15, 2007도6793
④ 대판 1989.2.14, 85도1435

정답2

2.종국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
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않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않도
록 함에 있는 것이다.

②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
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하면 그에 대한 상소가 가능하다.

③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9조의 관할위반의 판결은 종국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대판 2004.8.20, 2004도3331

② 대판 2010.12.16,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③ 대판 1992.9.22, 91도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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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할위반의 판결은 종국재판에 해당한다(제319조 참조).
정답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
상

1.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4. 9급 검찰․마약․교정․보호․철도경찰
①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

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
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③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대결 1986.9.17, 86모46
②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
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결 
2014.10.16, 2014모1557).
③ 대결 1986.9.27, 86모47
④ 대결 1984.7.11, 84모40

정답2

2.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9급 검찰․마약․교정․보호․철도경찰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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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④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
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
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
여야 한다.

① 제342조 제1항․제2항 ② 대판 1985.11.12, 85도1998
③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항소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판 2010.1.14, 2009도12934). ④대판 2010.11.25, 2010
도10985

정답3

3.항소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소방간부
① 제1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당시 성년으로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③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④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
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
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① 대판 1990.4.24, 90도539
② 대판 2018.11.29, 2018도12896
③ 대판 1995.2.17, 94도3297
④ 제361조의 3 제1항
⑤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대판 2018.11.22,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정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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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해경간부
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

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
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는 것이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
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③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도 가능하다.

④재심심판절차는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가 아니라 원판결
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이다.

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결 1997.1.16, 95모38).
② 대판 2017.11.9, 2017도4769
③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결 2018.5.2, 
2015모3243).
④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2015.5.14, 2014도2946).

정답2

5.재심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
와 임의적 면제의 경우를 불문한다.

②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이 있는 경우에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
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④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
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그 ‘증거가 된 증언’에 단순히 증거조
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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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1984.5.30, 84모32).
② 대결 1984.4.13, 84모14
③ 대결 2006.5.11, 2004모16
④ 대판 2005.4.14, 2003도1080
정답1

6.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소방간부
①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

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

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해당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① 대결 2018.5.2, 2015모3243

②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대결 2014.5.30, 2014모739).
③ 대결 2019.3.21, 2015모2229 전원합의체
④ 대판 2018.2.28, 2015도15782
⑤ 대판 2010.12.16, 2010도5986 전원합의체

정답2

7.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해경승진

① 법원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
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③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
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
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법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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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법 제81조의 7 제1항).
② 대판 2017.10.12, 2017도10368
③ 대판 1997.2.14, 96도3059
④ 대판 2003.11.14, 2003도2735
정답1

8.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④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

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54조

② 대결 2017.7.27, 2017모1557
③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
결심판절차법 제4조). 따라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즉결심판절차법 제14조 제1항

정답3
9.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 피해자는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집행권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③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
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심법원은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에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
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①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따라서 피해자는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대판 1982.7.27, 82도1217). ③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
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으로서는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
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대판 2013.10.11, 2013도9616).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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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9.다음 중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해경승진
①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

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③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④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없으나, 다만 
보호처분 계속 중 본인이 처분 당시에 19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① 소년법 제4조 제2항
② 동법 제64조
③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동법 제67조 
제2항).
④ 동법 제53조
정답3

10.소년범의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②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
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
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
에 해당하는 형이다.

①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
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0.4.24, 90도539).
② 대판 1998.2.27, 97도3421
③ 대판 1990.10.16, 90도1813
④ 대판 2020.10.22, 2020도4140 전원합의체
정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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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년범의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승진

①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②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
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
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
에 해당하는 형이다.

①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
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0.4.24, 90도539).
② 대판 1998.2.27, 97도3421
③ 대판 1990.10.16, 90도1813
④ 대판 2020.10.22, 2020도4140 전원합의체

정답1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경찰간부

甲은 乙과 자신의 부유한 삼촌 A의 집에 있는 금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다음날 01：00시 경 
甲은 A의 집 담장에서 망을 보고,乙은 담장을 넘어 거실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괴를 가지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그 순간 A는 담장에서 뛰어가는 甲의 뒷모습도 보게 되었다. A는 
사법경찰관에게 甲과 乙을 신고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변호사 L을 선임하였다. 이후 검사
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 乙의 절도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乙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

더라도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공동피고인 甲과 乙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乙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乙의 자백은 별도의 보강증거 필요없이 甲에 대한 유
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A는 甲과 乙모두를 처벌해달라고 하였으나 항소심 중에 甲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법원은 甲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乙에 대해서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단순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제319조). 특수주거침입죄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제320조).
㉡○：대판 2015.10.29, 2014도5939
㉢○：대판 1990.10.30, 90도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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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은 없으므로(대판 1999.4.15, 96도
1922 전원합의체), 甲과 乙 모두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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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판례]

1.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
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
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ㆍ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
할 수 없다. 특히 지적능력ㆍ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
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적
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
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대판2024.1.4.2023도13081)

2.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
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2024.1.4.2023도13081)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
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
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
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판
2024.1.4.2023도13081)

4.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
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
술 내용의 합리성ㆍ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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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2024.1.4.2023도13081)

5.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는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
지로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압수목록을 작성․교
부할 수도 있으나,  예외적 적용의 전제가 되는 특수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수
사기관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역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
한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
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
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는 없다(대결
2024.1.5. 2021모385)

6.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
기소되었는데,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
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
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
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2024.1.11.2020도1538)

7.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이른바 ‘홈캠’)를 
설치하였고,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 부모 및 동생이 대화하는 내용이 위 기기에 
자동 녹음되었는바. 이후 피고인이 홈캠에 녹음된 내용을 들었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2024.2.29.2023도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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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는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취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인다.(대판2024.2.29.2023도8603)

9.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
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
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판2024.2.29.2023도7528)

10. 피해자는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
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24. 3. 12. 2023도11371 )

11.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
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결2024. 3. 12 2022모2352)

 12.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
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
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대
결2024. 3. 12 2022모2352)

 13,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엄밀하게 심사하거나 심리하여 그 발부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영장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인 사법경찰
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처분 등이 곧바로 판사의 영장의 발부 여부에 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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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기속하거나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대판2024. 3. 12. 2020다290569)

14.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영상녹화
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
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판2024.3.28.2023
도15133)

15.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
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2024.3.28.2023도15133)

16.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
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24.4.12.2023도13406)- 따라서 유서라고 하여 언제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7.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
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2024.5.23.2021도6357 전원
합의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
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만를 의
미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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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검찰수사서기관인 피고인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
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는데도, 이후 약 3개월 동안 대검찰
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에 그대로 저장된 채로 계속 보관하면서 영
장 없이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위 압수절차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
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24.4.16.2020도3050)

19. 부인이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남편과 피
고(내연녀)가 나눈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대판2024.4.16.2023므16593 )

20.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
달장소가 아니고, 제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원심(2심)법원에 미
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
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
를 하여야 하는데,이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판2024. 5. 9.2024도
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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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대화당사자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
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관이 불특
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
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
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2024.5.30.2020도9370)

22.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
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
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
서의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2024.5.30. 
2020도1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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